
채용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
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
고 판단한 사례

(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두50127 판결)

원고는 지역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의 합격 후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로 정신장애 3급(재발성 우울장애,

양극성 정동장애)의 장애를 가졌으며, 피고는 지역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입니다. 원고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

질문을 받은 후 장애의 유형, 장애 등록 여부, 약 복용 여부,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

질문을 받았으며, 각 면접위원들로부터 ‘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’ 항목에서 ‘하’ 평정을 받음으로써 ‘미흡’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

처분을 받았습니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장애인차별금지법’) 제6조는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

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고 정하고 있으며, “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·배제·분리·거부 등에 의하여 불

리하게 대하는 경우”를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(제4조 제1항). 다만 예외적으로 “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

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(제3항 제2호). 

원심은 면접시험에서 원고에게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, 피고들

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

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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